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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 평 

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
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 

 

1.​ 오늘(12.21)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. 

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의 핵심적인 문제를 여전히 

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 

조세재정개혁센터는 평가한다.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

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도 

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. 

2.​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

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

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. 즉 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

종교활동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.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

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

않는다.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

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

때문이다.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

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.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

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 

3.​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약한 수준으로 

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.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의 과세안은 

거의 모든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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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이다.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

기존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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